
소유권이전등기
 

소송종류 민사소송 법 원 명 인천지방법원

사건번호 2021가단○○○○○○ [1심] 사건유형 공유재산

원    고 □□□(선정당사자) 피    고 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

판결결과 [1심]2022. 1. 25. 원고패 비    고

사건개요

❍ 원고들은 부평구 산곡동 산▲▲▲-▲▲ 임야 825㎡의 소유자로, 해당 토지와 접해있

는 이 사건 토지(인천○○초 학교용지 일부, 부평구 산곡동 △△-1 토지 14㎡)를 본인

들이 2001.7.26. 이전부터 일단의 전으로 이용해왔는바,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

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.

주    문
1. 원고(선정당사자)의 청구를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(선정당사자)가 부담한다. 

판단

1.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은 “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 

   이 되지 아니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

해서는 그 국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행정재산이 아닌 시효취득의 대상

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이어야 한다. 또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의 용도에 

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하더라고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용도폐지가 되지 아니한 이

상 당연히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, 공용폐지의 의사표

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

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.

2. 이 사건 토지는 행정재산으로 등록되어 관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시효취득

   의 대상이 될 수 없고,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묵시적인 공용페지의 의사표시가 

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.

3. 설령 이 사건 토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

증거만으로 전 소유자인 □□□ 등의 이 사건 토지 점유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

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.


